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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직선거법위반

[대구지법, 2007.1.5, 2006고합784]
 
【판시사항】

[1]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의 호별(戶別)방문에서 말하는 ‘호(戶)’의 의미 

[2] 지방선거 출마예정자가 병원 입원실에 입원하여 있는 주민들을 방문한 사안에서, 위 입원실

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목적의 방문이 금지되는 ‘호(戶)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

례

 
 
【판결요지】

[1]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의 호별(戶別)방문에서 말하는 ‘호(戶)’는 주택이나 건물만을

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집 대문 밖 등 피방문자측이라고 볼 수 있는 장소를 포함한다고 할 것

이나, 그 ‘호’ 자체의 범위에 관해서는 위 용어의 사전적(辭典的) 의미(호적상의 가족으

로 구성된 집, 집의 수를 세는 단위 등의 의미를 가지고, 사회일반 통념상으로도 위와 같은

의미로 사용되고 있다)를 기초로 하되 방문이 허용되는 장소를 규정한 같은 조 제2항의 규

정체계를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‘피방문자측의 사실적 지배�관리하에 있는 비공개적 장소

로서의 거택(居宅) 또는 이에 준하는 생활공간’으로 해석된다. 

[2] 지방선거 출마예정자가 병원 입원실에 입원하여 있는 주민들을 방문한 사안에서, 위 입원실

이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목적의 방문이 금지되는 ‘호(戶)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

례.

 
 
【참조조문】

[1]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, 제2항  

[2]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, 제255조 제1항 제17호

 
 
【참조판례】

[1] 대법원 1999. 11. 12. 선고 99도2315 판결(공1999하, 2555) 

 
 
【전문】

【피 고 인】 

【검 사】채제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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【변 호 인】변호사 김형수

【주문】

】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.

【이유】

】 

【이유】

】 

【이유】

】 

【이유】

】 

【이유】

】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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